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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시대의 엉괴 재면에 대한 종래의 연구는 녁때젠m大111，이라는 엉진 떤찬과정 

01나 역오나 래서 사건괴 깅온 정치재면에 대한 것에 어율러 잉q 일인 액성률의 생잉 

상이 나타나 잉는 생잉엄죄에 대한 왕의 연g애 대한 연구가 엉다 이 논문은 o 러힌 연 
구의 공액을 보완히는 한연 국영 영조의 액성펀§ 드러내는 대 욕적§ 두고 ’영죠실 

륙」의 사회 IUI) 핀걸 즉 시헝애 해당하는 엉죄에 대한 엉의 띤질§ 몽석했다 그 결 

파 옛띠 영죠는 국가니 가정의 일서빼 도진히는 깅싱엄죄에 대해서는 엄용이l~흩 내 

였고 둘째 굶주림 동 요앵의 어려용으로 외. 저지를 X때 대해서는 핀엉1.뻐) 연g 

흩 내엉디 셋찌 영죠는 업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디는 사회기용을 진생는 양@으 

로 연g내었고 넷에 끄운져도. 때지하는용 시엉，~톨 개선했는미 이는 .ôH을로부 

터 액싱 보호톨 워팅 앙은 액싱 부모로서의 잭우” 다해야 힌벼·는 보인(‘~li:r의식에 

서 비롯되었옹율 잉해냈다 영조는 무엇보디 엄죄시건이 일때니연 자기부터 번성하는 

n셰톨 기졌으여 액싱이 어리 석어 보01나 실로 신영힌 존재라는 경외하는 액싱핀을 

기지고 재핀과 국시에 임했디 그의 시대는국g의 징당싱융 부정하는 억g외 래서시건 

이 밍알히끄 기근괴 전염영으로 기민이 속§하는 위기의 연속01었다 히지인 잉온 액싱 

를이 정계선 중진괴 균연엉 § 국기ÁI액애 앙여한 것g 그런 훌훌{1'<’liJ정신에 공깅했 

기때문이라는게온논문의요X 다 

쭈셰어 영죠의 채잉 g흩정신 시죄(IEnμf건 보~(~1{}흔 엉기무~(lMl띠!빼 

I 이끄는말 

이 글의 목적은 조선 후기의 국왕 영조('!i빼， 1724-1776년 재위)의 재판딴결을 용해 그 

의 액성관올 구영("明)'"는 데 있다 영조시대는 액성lRl의 사회잭 위상이 크게 제고된 

시기로서(이태진 1999.252) 국한1 궁뀔 안팎에서 백성틀을 55회나 직정 안나 의견을 갱 

.이 논운은한국띠F중앙연구원의 2008년도깨인연구과제지원융받아작성원논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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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렘F.' )하는가 하연(한상권 1996, 40), 균역법 퉁 -냐라흘 부강하게 만틀고 백성을 연안 

하게 하는." 각종 개혁정책이 시챙왼 시기이다 과연 영조는 무엇을 위해 그러한 일등융 

하였올까 그는 재위기간동안 130여 건의 사죄(死罪)재판에서 40010가량관대한 행영(사형 

연제)올 내리연서‘ 압슬형(흉용에)"파 같은 비인도적인 고문을 예지했는데 어떤 생각올가 

지고있었을까 

이 논문에서 왕용하려는 주왼 텍스트는 r영조실록J이다 영초시대의 법과 재판올 볼 수 

있는 기흑으로는 영조 22년( 1 746년)에 연찬원 r속대전(찌大쨌h과， 당시 중죄인의 공초(얹 

m) 기록인 r추안급국얀(111;>;，&빼;>;)，이 있다 그런데 r속대전J은 낙인(생터1)과 같은 ‘악형 

(풍에)’ 및 전가사연융〈숲家徒illf.) 같은 혹형(옳삐)’ 예지와 같은 행사정책에 관한 일반 

론을 당고 있는 법전이어서 구체적인 재딴괴}갱과 판결을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추 

안급국안r은 역모나 패서(업협l 당쟁(훌명) 둥 정치범죄의 추국(111뼈)과정올 기록한 것으 

로서， 본 연구의 대상인 일반 백성플의 생황엉죄를 살피기에는 역시 한제가 있다 이에 비 

해 r영죠실록J은 역모 퉁 형사정책에 관한 일반론은 울론이고， 생활엉죄에 대한 재판까지 

모두 당고 있는 택스트로서 영조의 재딴 갱신과 그의 구제적인 딴경사혜률 이혜하는 데 적 

합하다고할수있다 

영조의 법과 재판에 관한 선챙연구로는 김백철의 책(20 10)과 조윤선의 논문툴(2007; 

2009a; 2009b), 그리고 이상배의 책(1999)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김백철의 책은 r속대전J의 

연찬과정과그체제상의 특정，즉‘판형주의(악행의 예지，샤회적 약자의보호퉁)’와 행정 

운영의 합리왜국문 과정의 감독 강화， 엉갱의 적엉절차 강조 풍)’라는 영조의 형정(JIi政) 

이념을 장 보여주고 있다{김액청 2010, 123-192) 이에 비해 초윤선의 여러 논문들은 영조 

시대의 주요 ‘역모사건 을， 즉 영조 6년의 ‘경울오반사건과 영조 31년의 ‘올혜옥사(Z，갖-lí! 

ijI)’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인 영조의 ‘흉흩어1);1*-1 언행 이연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고찰 

한 것이다 즉 1759년(영조 35년)에 내린 영죠의 흉흉윤응은 그보다 4년 전 ‘올해욱사에서 

그의 갱적을 완전히 제거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는 정， 그 이전까지는 혹행과 냥형이 여 

파없이 사용되었다는 정융 지적한 글이대조윤선 2009b) 특히 영조시대의 r속대전」에 ‘청 

리(1It탱)조‘， 즉 송λH앓ijI)률 듣고 심리(lIi뭘)하는 조항에 소송 절차가 신설왼 것은 죠선 

후기 액생틀의 향상된 업의식과 권리의식올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조융선 1995, 5 η 

1) 죠현명 「귀륙징」 권6 "사직용지소". r.숭갱원일7)， 영조 1 816셔 

2) 죄인융신문힐 때에 기풍애 피의자혈 묶어놓고 사금따리용 깐바닥에 우용융끓게 한 다응에 녕 
'!!지로내려누르는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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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상배의 책은 영조 재위기ζ에 일어난 15건의 패서사건올 분석한 것이다 이 책에 

서 이상배는 1728년(영조 4년)에 발발한 이인좌의 난[우신난(IX이없))’이 영조 재위 전 시 

기에 걸쳐 큰 영향을 이쳤응융 지적하는 한연， 패서에 대해 영조 정부가 적극 대웅했고， 그 

경과‘노론정권이 안정화’되었응올 밝혔대이상배 1999 ， 1 8ι184) 그런데 이들 선행연구들 

은 대부분 영조시대의 역오나 패서와 같은 갱7.Vt건에 집중되어 있다 정치엉이 아닌 일반 

백성들의 사죄(死罪)에 대한 딴결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영조는 스스로 ‘백성들의 부모-률 자칭하연서 억울한 재판을 최소화')는 노력올 기윷 

였다 그는 비록 죽올죄를 범했더라도 일단 수갑왼 자는 수도기(며徒記 강욕에 가운 죄수 

의 이릎과 죄영을 쩍은 책에 기혹하게 하는 한연， 중거흘 따져서 사안을 확인하고， 억올하 

게 잡혀왔율 경우 당당관원을 파직시키도옥 했다” 그는 또한 ‘옥이란 죄 있는 X별 정제 

6면곳이요，본래사랑을죽게'l-는콧이아닌데，혹독한추위와심한더위로얼거나굶주 

리여 영들어 간혹 비영에 죽는 경우가 있다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로 하여금 강옥올 깨끗 

이 챙소하고질병을치료하도륙하라‘고명령하기도하였다‘)영조는조선초기 세종이 취 

했던혹형 예지 -풍에 애 때리는형영 폐지(세종 1 2년)，코에는형얼 긍지(세종 26년)← 

를 온받아 압슬형(￥용에)과 낙형%에)과 자자형(.냐에)， 그리고 전가사연융{숲흥해a 

뼈)을 예지했대각각 즉위년， 9년， 1 6년， 20년) 영초의 이런 형벌제도 개선은 세종의 흉흉 

(1"벼)과 ‘신형(llì에)의 정신융 제숭한 것으로 백성이 나라의 뿌리[민유방본{[<야"本))’ 

라는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 생각은 그 뒤 정조의 흉흉전칙(1，빼典메)’으로 이어 

졌다 

이하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에 입각해 영조의 재판올 고철할 것인 바‘ 그에 앙서 그가 처 

했던 시대 상황을 간략히 살며보고자 한다 

U 영조의 시국인식과 형벌론 형별 없애기 위해 형별 쓴다[꿰期 

無jflJl’

영조는 당시흉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나? 영조의 시국관올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재위 

J) ，속얘전j 앵전 수금때l:\X김액형 20\ι l잉) 

4) ，욕대션j 앵전 용수(1t며1) '1;!'If Iliμ|빵껴π *M;^~ 而í1i*짧용 IlI:얘%’.ili Im~~껴命었死 

l'令'"까홉Jl'i1'뼈llIC염 e，ü~~: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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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째인 1733년 l월의 이른바 19일의 하교‘이다 영조는 재위 9년 l월 19일 싱야에 요로지 

사관에게만 입시(À댐)얘 기륙하게 하연서 다용과 갈이 알했다 

나는 궁중{용中)에서 나고 자랐으므모 세상의 고홍용 양지 못하였다 그런데 신축년 

(1721 정흥 원년) 이후로 지극히 애용앙융 "슴에 용고 있은 지 이제 1 3년이냐 외었다 

아’ 정자년(1720 숙종 46년) 국홈{없이) 이후로 3액 년 동안 지켜오는 예의(îI흉까 아주 

우너져셔 입금이 임금 구실융 하고 신하가 신하 구성율 하는 의리가 정갱 땅에 영어져 밝 

혀지지 아니하였다 노흔(.<o:!*)은 스스료 냐용 위한다고 하i!， 소흔{少얻}옹 스스로 우신 

년(1η8 영조 4년에 추대핀 사랑융 위한다고 하고， 냥인(없A운 스스로 낙샌%띠)융 위 

한다고 한다 쳐음에는 노혼툴이 나용 후하게 혜 준다고 하었으냐(내가)그 앙융 듣져 

도 보지도 옷한 것쳐렁 하었더니， 냐용 협박하기용， 이렇게 한다연 다용 사링융 얻어 이 

째책융 소흔얘게 주어 갯골(회동iffi뼈)용 안을겠다 하였다 여기에서 그왈이 영화융 당 

하고 나라홈 팔아억는 자등임융 알았다 아1 지금의 저지는 지극히 어영나[맹 ι11I!li 

빼 아주 공명하깨 하연 요(싸) 쉰용)갑은 임금이 윌 수 있으나， 초금이랴도사심(ι心) 

융 가지연 어떠한 임금이 되꼈는까 나의 마음은 얼응이나 옥처렁 깨끗하다 양앵(ÖI]è 

경종)에재 안약 후λKf!<얼)가 있었다연， 냐는 본래의 웃을 굳게 지키연서 스스로의 분수 

대로산야(ω!f에서상았으리라 。”써당<:1;)이이와강으나， 지금가장중요한방영 

은 재능이 있는 샤람이연 풍용하는 것훈이다 그러연 임급과 신하 사이얘 비록 융바르지 

옷한 우리가 있융지라도 져갤로 마용융 고질 수가 있올 것이니， 조갱이 공고해지고 나라 

의 영연도 자연 굳혀질 것이다 원컨대 정 동은 오용지기 옛 에뭇융 잊어버리고 한마응융 

아주 견액하게 가지도록 하라{영조싱륙 09/01/19 신축):~) 

한분 원문으로 2523자{국역온으로 922 1자1 원고지 %얘)에 해당하는 영조의 이 19일 하 

요는 이후 수십 번도 더 인용되는데， 그 핵심은 내가 비록 노론의 힘으로 왕이 되었으냐， 

노론의군주가아니라옹나라의왕이 되겠다는선언이었마 특히그는숙종사망이후노 

론과 소흔이 서로 자기 당을 지지'1는 사랑융 왕으로 상。에 한다는 이른바 -액군흔(신택 

5) <영죠성혹， 9년 l영 1 9일 ￥- 이하 ‘영조성혹 %이1119 신용’으호 약71(1Il\l!è)항 ~:f'~Ð:힘ψ 

不l<JAr.1IZ종 ilñ티*￥，n“f!< 면포찌* 千今+三‘R 뼈 딩%子없~f!< 三百年îlll大1J:. .ll 

.ll1ε g;zll ifi양不'!I . .<0:'*띠gμ8껴I‘千 少l/lH'1自μ::nnl1< $1양'ltZA ilïAJllI.“m!l앓미 

m삐"''*'‘子'1'1''' ilñJtl응不뻐不뻐 께“U8'~ε&메때뼈A i!1t회11<1>111엉9<iIl: " Jtli'l<JÄ 

*셨’fII ‘!Itt앤훌Il.;i(公H'11t윷 少μ에엉떠，"lO 월，(:필*'" &\lUilfll1 삐예없'1'*"， 
a分ψM 뺑 三:1;훌It ill今톨피 ’‘;fl!/II 영g;Z베 IUï不iizft a꾀"'L'‘ 뼈lfWl I업용 

O댐 ‘Rjj!E톰영 씨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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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êl!J.칩)X영조실록 09띠 1122 갑진)"까지 등장시키연서 ‘임금이 임긍 구실올 하고 신하 

가 신하 구실올 하는 의리블 땅에 떨어뜨렸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융 극복하지 

않는 한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는 것은 붙가능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었다 한아디로 노소 

론， 냥인융 불문하고 -재능이 있는 사랍이연 등용‘해 i조정올 공고히 하고 나라의 형연올 

굳게” 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영조의 이러한 선언과 당부에도 불구하고 노론과 소론은 여전히 당파적 이해관계를 벗 

어나지 옷하고 있었다 1 733년(재위 9년) 1 2월 박문수의 말처럽， 노론 소롱 낭인들은 서 

로 자기 당에 울리한 인사 조치나 정책이 채액되는 것을 막기 위혜 혈투툴 얼이곤 했다 냥 

인 풍 소외세력들이 조선은 노론과 소론의 냐라이지 쟁영조)의 나라가 아니라고 인식하 

고 있었고， 그 결과 -나라가 장차 위태롭고 열망하는 데 이르더라도 절의플 위혜 죽는 선 

비.릉 찾아볼수 없는 상황이었대영조실록 09/ 1ν1 9 영인) 

그러는 가운데 전랴도 냥원에서는 왕의 정용성을 부갱하는 패서가 시장에 나올고， 절 

에 내경렀다 1733년 3월에 냥원시장에 내걸린 패서는 왕과 집권세력의 정당성을 부정혔 

올 뿐만 아니래영조실록 09.띠3/06 정해) ‘무신난 때처험’(영조실혹 09/0312 1 임인) "부안 

땅에 모인 다음 서울로 쳐들어갈 계획-까지 세웠다{영조실록 09/03α5 명오) 그 다응해인 

1734년 |월에도 경상도 대구에서는 진영(뼈앵)의 문에 지방 관리의 부패툴 비난하는 내용 

의 패서7f. 그리고 1738년(재위 14년)에는 한양의 경복궁에 조정의 판리를 거명하며 비판 

하는 내용이， 그리고 1748년(재위 24년) 5월에는 비기(Ifi記)를 이용해 왜구들이 쳐등어온 

다는내용의패서가충갱도의청주와문의지방에내걸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조가 취한 조치는 크게 두 가지였다 그 하냐는 조정이 지향하는 옥 

g를 제시하여 그 목표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냐는 그러한 목표에 도 

달하기 위해서 신하들과 액생들올 설득하고 다옥이는 것이었는데， 탕명책이 전자의 예라 

연 재딴에서의 관행주의(용에主홉)는후자의 예이다 

언저 영조는 앞의 '1 9일의 하교흘 포항해 여러 차혜의 선언융 흥해 자신의 정치욕표를 

천영하곤 했다 -내가 비록 학식(Ij!흉)이 없으나， 온래 중간 정도의 군주.[중주{中主)J가 될 

것을 기약한 것이 아니고，곧 탕명의 주인이 되기를 기약i한다는 말이나(영조실록 12/11108 

정유). "당 태횡 밍太宗)은 중간쯤 되는 군주(강主)였는데도 까치가 감옥에 있는 나무에 

깃들어 살았다 하지만 나의 경우 옥안(셨쫓)이 이토록 호언(iIi~)하게 않으니， 유독 부끄 

6) 영조시대의 패A써건과그 의미애 대한자세한논의는 이상삐1999)의 제3장융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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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헌영조실혹 08/11α4 임자) 망언이 그 예다 특히 영조는 재위 

기간 중 당태종을 20여 회냐 언급하연서 당태종 이상의 군주가 되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 

당태종이 그댔던 것처럽， ‘감옥이 텅 비어서 ‘까치가 감옥 나우에 집올 짓고 살 정도”가 되 

는 것을 지향한 것이다 그리고 직정 상복{三홉)을 행해서 억올하게 죽는 사랍올 최소화 

하려고 혔다 실쩨로 그는 종종 신중히 옥안을 검토하여 사형융 강해주곤 했다{영조실록 

23/11127 계획 실제로 그는 총 137명의 사죄인(死罪시 중어 서 39%에 달하는 53명을 사 

행에서 감연해서 유배를 보내는 둥의 관대한 판결을 내혔다 이에 대해 사관은 이렇게 기 

록하고 있다 -임금이 형옥{}Il없올 결단할 때마다 반드시 신중히 살띠고， 비록 엉에 있어 

마땅히 사죄(死罪)랴 하더라도 또한 반드시 반복 사핵(흉흉)하여 살리자는 의견[생의(生 

끓)]을따랐으므로 사죄 가운더 서 감형왼자가있었다(영조실록 41/1 1121 잉진): 

특히 영조는 -형벌의 목적은 형벌이 없게 하기 위한 것[형기우형(꺼뼈앙에)](영조실록 

23111127 계축r이라고 하여 엉 맡은 관리들의 형량 냥용을 경계하온 했다 이를 위해서 그 

는 잔혹한 고운제도률 예지하는 한연(영조실록 9새 ~2 경오. 15/ 1α13 병슐). 하루 종일 관 

아을 열어 옥사가 지제되는 일이 없게 하였으며(영조실록 η1ν 1 0 기해). 민생의 어려융 때 

문에 발생한 살인사건의 정우 그 처벌을 최소화했다{영조실륙 17/11/24 을유) 이에 대혜서 

는장을바꾸어 자세히살여보고자한다 

III. 영조실록 속 재판 판컬 기록 

조선시대의 정우 사죄， 즉 사형(死F 에 해당하는 죄는 r대영룹(大明때)，에 따라서 -형지 

극재꺼Z홉연)"로 표현되어 사형율 언도 받았는데 " 사형집행 방법에는 대체로 교(\31) 

창따)두가지가사용되었다 사죄의구체적으로예로는 살인’즉고의로인영(A命}을빼 

앗은 자와，’ ‘구타잘상[투구살λ~mI당웠ll\)]’， 즉 우발적인 다퉁 퉁에서 유래한 싸웅 충에 

7) ，대영율직혜(大뼈11‘I!Ï→1\1)， 오영명의(五께名흉) 

8) 이당 태연， 양웠A. 앉웠쩨I!IUIA'"양당 _~;:IlI;:IlI. 왔Jol'l>夫， 양웠故솟~llJ:.>>-종三 

A. !l:'Êlrr엠A， ;.aitiA:iJU:I!:λ. 1!1!I&!WtA. llI"A!잉lUIJlt짧웠j/l~꼈뻐^. "'I!IJol'1ï1l''I! 

훌 lIi우쩌&!J1.야Illli1^. 극iltrl‘λ J!!인llilllfν 때암썼 'ß^. 1Æ극X어홉/ι "펴^lJ:’t. ltf!~ 
A꼈ILIU. 띠fJ;iJ펌X용둥이 혜당*당 r대영융직혜 大엠tIIíJl\I)， lf!l1十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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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 1) 영조시대 사젝1Eli')사건의 문류 

엉죄 오반 살인 강도 구타상상 간용 기타 합계(%) 

사앵 6s 7 6 0 4 2 84(61%) 

감행 0 28 13 9 ] 0 53(39%) 

합계 6s J5 19 9 7 2 ll7 

죽이거나 상처 잉힌 것과.， ‘강도’ 측 수괴(융월)가 이끄는 떼강도사건씨 등을 을 수 있다 

이외에 ‘강ζ뼈flll= ~Iff)’， 즉 주로 근진과유아 간흉사건과， 율효와 월경(l!lJ!)벙죄 동의 

"1타 퉁이 이에 포함왼다 '" 

r영조실록j에 기록된 사죄 판결， 즉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인에 대한 딴결은 약 137건으 

로나타난다 이중에서 오반，즉역모나패서와강은정치엉에 대한딴절이 65건으로 47% 

에 해당한다 압도적으로 정치재판이 많았던 것이다 모안 사건이 아닌 일반 범죄의 경우 

살인'(35건L 구타살상 (9건). ‘강도 ( 19건L ‘간용 (7건1. 기타 (2건)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를표료정리하연위의표와강다 

(K 1)에 나타난것처링，영조는재위 52년간 137건，즉연명균 2.6건의 사죄 딴절읍내 

였다 이것응조선초기의서종시대의 32건'"조선후기 정조시대의 93건에 비하연 훨샌 

쩍은수치이다'"그러연영조의재딴판결은어떤특쟁을갖는가 

9) 뼈없 \'1'"밍뼈， E씨@아， M~a!!Si:.‘)'LNtft~， ~tiJf)}!&*WIHL ~~'Rif‘ t히흩옛 

야Jï!lHII대~. 九J% ÿ)..t엽~ß:흠.1êR!iS써À. 양쭉!I!때‘ "η%씨찌À. l!1Il!1~.lX야행**，Jí 

}잊딛!X. 同양찌해얘~.!씻大껴μ下"'1<. I!!JIIIM 1<, 1I!~j(망j(/Jj， 앗흉엇夫생õ! 1Il1l!, II! Jí 

liJ夫Z子 Jíl>!1I!1Ii夫:Xlll"，!(예l!IIl . '대영융직해(*'Ilf~"I\I)，쌍!11二+ 
10) tt&*i.!. U.했， ~1!tM:ft 앓*ïCi뼈뼈， ili.~jll아， ili티If강， ili內111M'"， ili뼈"1엉 iliil‘용， ili 

III~빼木 1:<'1'딩 iliJl/l1Il1.μ， 1MiliJl이1m!/' ',l\ili, MI!J, 8앙f!ll..，l!ili， ili썩41.ji!ε iÄU1tt 
었용， 뼈.o!1!l용， 잉써없여， 양@당’lJtX여，-r.A왜_A， ~Ij:， ~~fi'<^^;i:"， l::i.M~x， 1H\\:lS 

ili. 公없lWl'il'lili. .I!:짜찌*.r대영용직해(大때I.~I\I)， @1ll• A에!~). 

11) r경국대전」앵전장도(앙양) 

12) 인자가 r세종설확」애 기흑원 사죄 딴경융 조사한 경과， 약 536건이 따악되었는데， 엉죄의 유형영 

로나눠보연 살인 (238건)，‘구타상상 (144건i 정도'(69건)， 강도“1건) 강간‘(13건)‘ (단순)도 

둑질 (10건)， 월경(양IM(I건)의승으로 나타났다 세종재위J2년간연명율 32건의사척사건이 

얀생한것이다 

13) 영조시대의 경우 갱조시대의 r싱리ξ，1I!11ll<l와 같은 형사판혜징이 없어서 판정 Y댁이 적시 

안 설제호는 이호다 생씬 않은안경이 이루어졌용 것으포 생각핀다 갱조시대의 샤씌사건의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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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째， 영초는 모반과 간음과 갇은 국가와 가갱의 기강에 도전한 강상최(WlIM，)에 대해 

서는 전부 엉앵(훌JflI) 판결올 내었다 측위 초반의 김일경 사건과 갑이 강경 소론파의 조 

정에 대한 저항이내영조실록 0011 218 갱축)， 재위 4년의 이인좌의 난‘ 연루자읍(영조실륙 

041416 영쏟 뭉)， 재위 6년의 긍권 내 왕자와 용주를 오해하려 한 경슐연 역육사건(영조실 

혹 061319 갱축 둥)'， 재위 3 1년에 소론의 일부가 국팡융 비난하는 꽤서용 내건 냐주 옥사 

사건(영조실욕 31 /3/8 신샤퉁)과 갈은오반사건애 대혜서 그는 모두사앵 판결융 내렀다 

또한 그는 국정융 올래 념어간 엉월(l(!용) 죄인이나{영초실륙 331 1α23 임자)이나， 거짓으 

효 어미의 장혜툴 치른 울효씌언에(영초실혹 23/3122 잉자) 대혜 효시(，\\示) 내지 장앵이라 

는극앵융내였다 

둥째， 강상죄가 아닌 일반 살인사건의 경우 대째로 판형CIJflI)'" 판절융 내었다 영조는 

어어니 잔 축인 자내영조실록 919/1 4 잉진)， 남연을 살해한 ̂K영조싱륙 71412 갑오)， 지방 

관용 상혜한 자(영조실록 19/2113 갱유， 때nα3 갑슐)， 그리고 노비로서 주인을 살해한 자 

(영조실흑 1ν% 져사) 풍 중대한 강상죄애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연， 상인최라 힐지라도 

거의 대부분 사앵올 연혜주었다 특히 우발적 사고로 상대땅이 죽게 된 정우(영죠실흑 4 11 

용ν23 우진)나 슐 취한 상태에서(영조실혹 01111α7 신유， 13/11124 갱쭉) 또는 정신영 환 

자가 상대방융 때려 치사케 한 경우(영조실륙 16111127 갑오) 동의 ‘구타살상에 대혜서도 

션부 판형융 내린 정이 주옥왼다 영조의 관앵 딴절 비융을 다른 국왕툴과 비교얘보연 어 

떨까? 아래의 그립융 보연 영조는 조선 초기의 세종{13%)보다는 높은 비융로(39%) 사행 

융 강해주었지안， 뒤의 정조(74.3%)보다는 낮은 비융로 관형용 에용었다 

• 연명균 싼철건수 갱조(93건)> 새종(32건)> 영조(2.6건) 

• 관앵아삐) 딴옐 갱조(74.8씨〉 영조(3~‘)> 세종(1 3’‘) 

셋째 강도 죄인에 대혜서는 대제로 정상융 상작해서 관행을 에쭈는 경우가 않았다 그 

는 어보OlPl1! 흘 위조한 아션이나{영조실혹 1015/3 우인)， 권력융 빙자해 맹포윤 부리는 자 

(영조싱륙 5ν21 1 9 신유)， 관콕융홈친 아갱(영조실륙 lν 1 115 갑오)， 그리고 도성에서 총을 

갱에 대에서는싱찌우의 책(2뼈)제〕장을장호앙 것 

14) 여기셔 업앵@세이란장혐(IIi.삐)01온 요앵(\11뻐1"1든 죄수훌사앵사영 경우융 판명(U4)이 

란욕용융살려셔 유애용보내거냐 장영(ft.에)으로 언도하는 것융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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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아사람올 죽이고 재물을 빼앗은 자에 대해서는{영조실톡 33/5/16) 교형， 효시 웅 업형을 

내렸다 하지만 굶주링에 시달려 관인(홈f미올 위조한 경우라든지(영조실륙 9112/1 무신)， 

지방의 관리가 형얼을 남용해서 죄수가 축께 왼 경우(영조실록 319112 올축， ν1114 영진， 

6fJ1J 신미)는 유애형이나사앤ft版)삭제 등 비 교적 관대한 벌올 내혔다 

전제적으로 올 때， 영조는 사죄(死아)에 대한 판부(쩨t)에 있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 

였다 언저 그 죄가 땅설의 정당성을 부갱하는 것이거나왕위계숭의 문제에 관여되어 있을 

정우， 극형올 내려곤 했다(재위 4년의 ‘이인죄의 난’， 재위 3년의 항소사건‘， 재위 6년의 정 

울오반사건 퉁) 이에 비해， 액성들끼리의 형사사건， 예컨대 슐에 위한 상태에서 자기 아내 

률죽인사건(영조실혹 1 3/11 124 정축)둥에 대해서는관대한형벌을내렸다 특히그는‘한 

사발의 죽올 가지고 다투다가 사랍을 죽인(영조실록 17/11124 올유)’ 사건에 대해서 ‘배고 

픔이 사람의 용성을 잃게 한 것이니 그 장옷이 나 자신에게 있다·고 부끄러워하기도 했다 

황해도 신천의 굶주린 백성들이 서로 사람을 잡아억었다는 사건보고에 대해서 영조는 그 

것이 왕 자신의 허풀이라연서 상원三홈)을 거쳐 신중하게 판결하라고 말했다{영조실륙 

19111123 임인) 재위 9년 1 2월에 굶주리는 노모(老끊)를 위해 소나무껍 질을 벗겨 관정(홈 

16)을 위조해 관의 장고지기어 게 주고 곡식융 갖다 억은상주의 유'ìllil!l!) 정도신윷용서 

한것도 그와비숫한예다(영호실록 9/ 1νl 우신) 이처럽 인생과관련원 범죄에 대해서는 

대부분감형조치를내였다 

N , 영조의 ‘판철 원칙’과 백성관 

영조 재판의 특정 중의 하나는 엉죄자의 처벌 못지않게 그 처영이 가져융 사회적 영't'올 

중시한다는점이다 영초는비록살인을한자라하더랴도어떤정우엔그흘영주기는커녕 

오히려 정려(생삐)하거나 용서하였다 숙종시대에 발생한 박문랑의 옥A뻐 대한 영조의 

판결이 그 좋은 예이다 박문량은 19세의 처녀로서 집안 간 산송{山않)과쟁에서 아어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양손에 캉올 끼고 곧장 말올 달려 산으로 융라가 충올(빼춧)하려고 하 

였으나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아 충을하지 옷하게 되므호 떠들썩하게 영를어지는 와중에 

갑자기 쭉고 말았다- 그녀에 대째 영초는“박문항이 칼을 끼고 말을 달리어 l천 사랍을속 

에 툴진하는 능연(없~)한 모습율 마치 그 실상을 보는 것과 같다 비록 r상강행설(三뼈行 

찌')，어1 싣는다 하더라도 무슨 부끄러올 게 있겠느냐1"연서 특별히 박문랑어 께 정려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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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했다{영조실록 oν1 2120 정축) 

자신을 정간하려던 이웃의 완패한 자를 찰로 옐러 죽이고 스스로 관가에 자수한 황주의 

양가녀(l!家女) 김자근련의 경우 역시 영조는 “정개를 세워 세상을 권장하는 것이 왕자의 

도리i라연셔 특별히 용서하라고 판경했다(영조설륙 19111/23 잉인) 이 판결은 갱조가 전 

라도 강진의 김은애에 대해 내린 딴절， 즉 자기의 정쩔에 관해 헛소문을 내고 다니는 이웃 

집 여자를 킬로 생러 죽인 사건에 대해 그녀의 "7(개와 지조‘툴 칭찬하연서 무죄석방한 것 

과 비슷하다{쟁조실혹 14/08110 우오) 법올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용속과 교화”툴 

살리는 쪽으로 딴결을 내려야 한다는 게 영조나 정조의 판결 정신이었던 것이대박현모 

2009) 

이러한 딴결정신은 아어지의 원수를 죽인 박성창율 무죄 석방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재 

위 1 2년째인 1 736년에 형조에서 올린 보고에 따르연， 충갱도의 백성 박성창은자가 아벼지 

릉 쭉이고 앵인인 어머니륭 차지한 원수를 킬로 쩔러 죽이고 관가에 자수혔다 어려서 아 

버지의죽응올옥도한그는 9년동안외지로숭어다니다가 18살이되자집으로톨아와어 

머니의 도웅올 받아 원수블 축였다 이 보고률 받은 영조는 신히틀에게 과거의 딴혜를 검 

토하라고 지시했는데， 옥당 유건기는 아버지 원수를 죽인 것은 정당하다며 무죄석명을 요 

청했다 그러자영조는다음과같은판결을내혔다 

박성창응 그의 나이 9세의 어린 아이로서 아비의 원수흩 기억하였다가 9년 뒤에 어이용 

찾아서 대낮에 원수융 강았다 이는 옛사랍얘 견주어 보아도 흑이하다고 항 만하다 그리 

고 판갱(흩양 에 자수하여 축는 것올 징으g 올아가는 것처렁 여겼으니， 또한 옛날 왕세 

영(王I!:~)에 견주어 부n러웅 젓이 없다 특영히 복호블 제급하여 그의 효성올 g창하라 

그의 어이 깅씨도 앙송(!I<il!:)하여 박성창으로 하여급 보호하여 동아가게 하도록 하라{영 

￡실륙 1ν11123 임자).Il) 

여기서 보듯이 영조는 박성창을 살인 죄인이 아닌 ‘효자’로 간주하고 있다 박성창 자신 

은 울흔 살인사건에 협력한 그의 어머니까지 우죄로 석뺨면서 세금연제라는 혜택까지 

에풀고 있다 ‘사랍올 즉인 자는 목숨으로 강는다는 약법삼장(I'li!프J;i:)을 적용하지 않 

15) ‘;J.:;~.~，μ九，!'I!lll Ii!!èXII l!!따於九年之tt: i!tI.1於白ø;zrþ κ~Mj^ 머~I#l\l. ~쉽텀(! 

뼈JOIlIil 까-야於감之王빠命돗 !Ii~IftIM '1M!-'\'. Jtll/>t亦.M: ~n엉써l’‘ >>il!lli: 여기 
의 왕세영은 영나라 때의 사캉으호， 17세 때 아버지가 일가친척이 되는 자애게 상혜당하자， 6년 

용기다혔다가씬수용 갚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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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젓이다 이 판결은 정조가 충청도의 깅제손 형지 사건， 즉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두 형제 

을 무죄석방한 젓이내정초 2006, 192-193), 경기도 포천의 이광진 행제가아버지에게 무예 

한 짓올 한 머슴융 합세하여 때려죽인 것을 무죄로 방송한 것패정조 2006, 241-243) 비숫 

하다 엉죄샤실의 쳐벌 자제보다 그 처벌。1 가져융 사회 윤리적 영향올 충시'f-는 딴절 갱 

신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현대의 형법과 일정한 차이를 갖는 것으효， 엽의 영역 이전에 

존재하는 정지와 윤리의 영역올 존중하는 전홍시대의 사유체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왼 

다 다시 말해서국왕퉁사회지도충이모엉융보잉으로써 액성을로하여금스스로부끄러 

웅올 양아 죄를 피하게 하는 것올 최선으로 추구하되， 불가피하게 죄툴 저질렀을 경우 부 

득이하게 형벌올 가해야 한다는 ‘덕주행보(졌主에柳) 의 유교적 판념을 반영한 것이다 그 

것은 또한 세종시대에 깅화의 살뷔썼父)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연제량이 

제시한 길， 즉 쳐얼 수위를 높이기보다는 효행의 사혜를 자주 들려주어 사랑을로 하여금 

정차 효제와 예의의 마당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생각n세종실록 1이 1 013 신사)"!도 상 

홍한다"， 

그러연 영조는 어떤 정치를 좋은 정치로 생각했으며， 백성올 어영게 바라보고 있었을 

까’ 이를 위해서는 그의 재판 판절의 배경이 되는 정치와 액성관을 살며올 핑요가 있다 

r영조성록」을 홍혜서 용 때， 영조는 첫 언째로， 왕과 백성의 관제을 ‘부모-자식 간’의 관계 

로 인식하는 액성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조정 관리들에게 백생틀을 풍포애률 가지고 대 

하라고 촉구하곤 했다 -아1 그대 공정(公聊)과 백집Ak百Vt'~r들이여， 그대의 할아비와아 

버지틀은 모두 여러 초쟁에서 세록{샌m올 받은 신하였고 저 액성을 또한 여러 죠정에서 

사랑하여 구흉하던 적'Kjf.추)였다 이는 서영(i!!í!t)에 이른바， ‘액성은 냐의 동포(김l뼈)이 

고 안툴은 나의 통류{임llilJOl다 한 것과 같은 격이다 동포인 백 성이 구에빼흉)에 있올 

경우 불쌍히 여겨 구제함에 있어 혹시라도 지제시킬까 두려워한다면， 국사는 연려하기릉 

기다리지 않고도 저절로 연려휠 것이고， 구습은 잊기응 기약하지 않아도 저껄로 잊게 될 

것이대영조실록 13/01 /02 정요)"라는 당부가 그것이다 

그는 욕히 웠;t)나라 때의 학지 장재(l!<쩌의 맡을 빌려 팩성온 나의 통포디-라는 알 

올 하곤 했다(영초실록 07/01105 영자) 전영영(영조심록 07/06109 정이)이나 기근 풍으로 

16) 딴부새씨때까) 연계량은 -갱01용건대 ' .. 앵을{$f'ril)J 등의 서적올 널려 안g하여 항간의 액 

성툴g 하여급이툴항상잉고외게히벼정자호효제와애의의 "1당으로틀어오도륙하소세영 

~iJî$fTt1짝엠 I~ 씨"，1、K<l1il!JI왜 |엇z!flJ，Ii!'t빼il!l'l之1llJ.'라고 앙했다 이 사건용 예71 

호 세종윤 r상강앵 싱J의 연찬융 시작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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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들이 죽어간다는 보고을 받올 때마다 영조는 페록 왕장(王흉 엉)에서는 벗어나더라 

도 'c늘에서 양하게 살여보고 있으니， 어찌 그 벌올 피할 수 있겠는가끼라연서 수령들에게 

‘동포애’를 가지고 구쩌 에 나서라고 촉구@댄 했다H영조실혹 07.이 1 /05 영자) 이러한 영조 

의 동포론은그의 솜자이자후계왕인 갱조로 계숭되었다 즉 정조는즉위년 9월의 이른바 

‘당명윤응’에서 ·아1 당뱅이란 공 연당(떠흉)올 벼리고 상대와 나를 잊는 이릉인데， 위에 

서 본다면 균둥한 한 집안의 사랍들[일실지인(→:llzA)]이고 다 같은 통포(同뼈)이다 착 

한 사랍은 상을 주고 적가 있으연 옐올 주는 것에 어찌 좋아하고 미워하는 구벌이 있겠는 

7k정조설욕아9f22 정인)."라고 햄}고 있다 " 1 

두 번째로， 영조는 백성을 경영과 설득의 대상으로 간주했다 영조는 재위 22년( 1 746)에 

연찬한 r속대전」에 ‘갱리(않맹)조블신설하여 율이익올 받은사랍은그 일을국가에 호소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하였으여， 재위 47년(1 77 1 )에는 신문고를 복설(m~)해 액성 

들로 하여금 억윷한 일을 왕어 재 직정 호소할 수 있게 했다 그가 도성 안팎을 왕래하연서 

상인 동 백성을올 소견하고 그들과 대화한 것도 강은 맥락에서 이혜힐 수 있다(총 55회) 

영조시대에 들어 액성은 지애의 대상일 뿐만 아니랴 설득의 대상으로까지 격상되고 있는 

것이다 1 754년(영조 m년)J월 22 일에 영조는 명정윈明m~)에서 초챔왜융)을 행하연서 

오부{五염1)의 방민(야[1;)， 즉 서울 전 지역 사람들에게 개천올 파는 것이 이로운지 혜로운 

지흘 물었다 그러자 이 자리에 오인 액성들 중에는 혹 따는 것이 연리하다고도 하고 따지 

않는 것이 연리하다고도 하여 의절하지 옷하였다 그러자 영조는 위λkílf土) 악윈찢I) 

들에게 ‘개천융 따는 것올 옳게 여기는 자는 앉고 옳지 않게 여기는 자는 서라-고 하명했 

다 그러자뭇사랍이 다한꺼번에 앉았으나， 악공 가운데에서 장구흘 엔 한사랑만이 서 있 

었다 

영조가 그툴 앞으로 나오게 하여 ι너는 개션올 파지 않는 것올 융게 여기는가?"라고 뭉 

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신은 개천융 따고 안 따는 것은 모두 이룡고 해로올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뱃가의 인7kA家)가 떠내려가고 묻히는 것올 염려하기는 하나， 이것 

17) 악팡용에 여트연 ‘잉긍과 핵성이 한 핏중-이라는 갱초의 견얘는 -상당히 놓라운- 것이었다 그 

이전에도-사대부와 액생응 한 핏출i이라는 견해는 있었지만 이쳐렁 ·잉긍자신이 액성과한옛 

출이라는 잉장융 제시’한 것은 갱조가 처옹이었기 때문이다 이 강은 정조의 견얘는 극왕융 -부 

!l'로 인식하고 빽생융 ‘자식-으로 인식6운 영죠의 액성관애서 비훗왼 것이대박광용 1997, 
92). 장고로 죠션왕조실륙에서 용포(껴l뼈)라는 용어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영죠시 예12건)이 

다(이근호 2001 ，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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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징 주인이 어떻게 수호(약홉)하느냐에 달려 있올 뿐입니다 i 자기 집 앞 개전은 각자가 

지우고정리해야한다는말이었다 영조는이말을듣고-우리나라사랑은다뭇사랑올쫓 

는이1. 이 사랍만은 제 소견올 지키니， 매우 귀하게 여길 만하다[뼈맹AlIi從왔 iñíltA쩌# 

其見 1<可JIl1!!J."연서 오히려 그에게 상올 주었다{영초실록 30/03122 임신) 이 사건은 영 

조의 백성관과 합께 조선후기 백성틀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춘 사헤이다 영조는 종래의 

국왕들과 달리， 액성올 단지 지배의 대상으로안 인식하지 않고 그들의 의사를뭉기 시작했 

다 위의 영정문 앙 찬반의견 수령에 앞서 영조는 백생들에게 청제천 춘천(염j씨 타당성을 

풀었는데， 다소 길지만 그 내용을 인용하연 다음과같다 

도령옳 따내는 영쟁은 오직 백성올 위한 것이다 따랴서 한변 호영하여 시행하연 그안 

이다 하지안 이런 등속의 큰 역사는 즉위(이lil )한 뒤에 처응 있는 일이다 절목{"目)융 

의논혜 갱한 후에 응식이 달갑지 아니하고 잡자리도 연치 못하였으니， 이는 역시 너희들 

융 위한 일이지 때문이다 이것은군사의 쟁진(fT~)'운 것과달라서 비혹 친히 일안지와 

가래I딴상〔版앓)}올 잡고 사랑을의 마옹융 솟구지게 하고지 하냐， 억시 아응대로 되지 않 

는다 내년 용애 '1륙 공사융시작하더라도 지급 미리 정리한뒤에야 이 일융시행항수 있 

융 것이다 안영 해당 부서 관리에게 언져 계획안융 안플어 바치게 항 정우 릉링없。1 햄 

관리와 일 앙은 자들이 제옛애로 초종할 것이다 그러연 너회을이 언저 그을에게 온욕융 

지을 것이고 다음으로 나라의 공샤로 인혜 온욕을 받용 것이다 만약 분영히 깨우쳐 효유 

빼훌)하지 아니하연 이것은 한갓 액생들융 저버려는 것일 뿐 아니라 죠종의 영령앉iIì:) 

올 저벼리는 것이다(영초실륙 35/ 1α15 잉진). 1 8) 

여기를 보연 영초는 청계천의 준천사업이 백성을 위한 일’이기는 하나 역시 백성올 수 

고홈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액성들에게 그 일의 당위성융 분영히 깨우쳐 주지 않으연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백성을올 위해서 하는 좋은 취지의 일이라 할지라도 *녕 판리에 

게 시달리면서 괴로워할 수 있기 때문에 준천 사엽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알게 해야 한 

다고 보았다 한마디로 액성을 위히는 사엽일수옥 그 주체인 액생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한 

다는 것이며， 국가행정의 주제로서 백성올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18) "it잊 " )(1111‘R也 不검--tt令而fTfl.I!!It"llEf~. flllIllllltHn1!! ""iil I3 Zfk :tl:不11而
II不f. j)j~Iil'흉也 It~於l!l行 앓lì!1J!1l\l&1i!而!Ut ;'F不 æli;.t.. "11 1￥!f!jáf~ 今ffIlIl而&리 
’'fRJß.. ;(5令m>홈 jj\장iil<ßIt m>llll'양，~-Il\’a ßIJIil'1l;t였E엄’‘、i1:1a:ffil>> :.;.:~옹困於짧앉 공不BJl!jì 
itMIiA元元亦l>양~옷 -



38 한국정치연구 지Øl집 제1호(2011) 

이러한 영조의 백성관이 있었기 때문에 ’ 760년(영죠 36년)의 정진준천’의 정우， 총 57일 

간 시행되었는떼， 국가에서 동원한 인력 외에도 자원에서 준천에 나서는 백성도 않았다 

세 번째로， 영죠는 국가와 국왕의 존재 이유가 액성 보살핍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경연 

율 하연서 ‘오늘날 계속되는 기근(1Il1l)이 여기에 이른 것은 곰 나의 박덕때혔)한 소치”라 

연서 지방에서 왕에게 바치는 어꽁o}(flIJf!\jj()를 7않 곡식이 익올 때까지 특별히 5분의 l 

을 삭감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좌우에 있던 신히을이 어공이는 전에 이미 삭갑해 줄였으 

므로지금또삭감할수없다고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조는다음과같이 말했다 

.}'늘이 사람을 출생시킬 때에는 본래 귀천(j뺑)과 상해上下)가 없는 것이다 임금이 

자리흘 안든 것은 대개 그 민생올 보안(jj安)케 하기 위혜 서이대보안인생(jj쫓R生)]. 시 

정이 흉년이 을어 액성은 궁핍한예 혼자 부귀(ïJtt)흉 누린다연 어쩌 이련 이치가 있겠는 

가?어공율삭감하랴는 영령은성제로 나의 지극한뜻이대영조성륙 %띠4120 신미 ).1 '1) 

여기서 영초는 사랍사이에는상하귀천이 없다면서 ‘6낼이 임금의 자리를 만든 것은 그 

인생율 보안하기 위한 것’이라는 보인혼(保1<0i)융 말하고 있다 영조는 여러 차례 액성 

보호하는 것’이 임금의 책무입을 강조하곤 했다(영초실록 221714 우울.35/111 2 갑오). 재위 

25년째인 1749년에 창경궁 흥화운{弘it門)의 누{앉)에 나아가 진흉융 시챙하면서 ·하늘이 

나에게 부탁한 것도 백성이요 조훤뼈순)께서 나어 게 의닥한 것도 또한 백성-이라고 알했 

다 그는 따라한늙은이를 보연 부재양빠)하여 오가게 하고， 떠올이로 걸식하는 자에게는 

‘비륙 도성[四I<J 밖의 샤람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나의 액성이다-라연서 곡식올 주게 했 

다 영조는 옛적에 이원伊尹)이 한 사람도 안정올 얻지 못하면 자신이 수렁 속에 빠져 있 

는 것같이 여겼다연서， 가까운 거리에 억윷함을 호소할 길이 없는 액성이 이와 같이 많음 

을 부끄러워했다 그는 ‘저 장장한 'r늘이 나에게 영하여 임금이 되게 한 것은 임금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곧 백성올 위한 것이다 천영(天웅)의 거취(去값)와 인심(1<心)의 향배(1허짝) 

는 오로，} o} 백성을 구제하고 구제하지 옷δF는 데에 연유윌 것’이라연서 국가에서 제일 

우선으로 상。}야 할 일은 ‘보인(않1<)"이라고 알했대영조실록 25/8115 신요).'" 

19) .天z!:tA *~ttQ上下 而fl'z엉t~ l'iißlt1!<1<l'!^". m l'!ilI 뻐쩌후미11$김1tJ!，. iJ.\f!\z 
命I子쪼ff ." 

20) 이러한 보인흔은 개항기의 박영효의 갱지사상。1'1도 한데 갱부의 흔립욕적으포서의 보인호국 

(μ l'!li멍)흔에 대한 연구는 깅현정(2000， 256)융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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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의 존재 옥적이 인생의 보호와 안전이라는 이런 생각은 일찍이 앵자가 제선왕에게 

‘어진 정치 의 요쩨로 말한 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데 이것은，，， 백성올 설득대상￡로 

간주하는 영조식 인본정치‘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나라의 근본인 액생들융 위한 개혁 

추진의 논리로 활용된 것이다(균역법 개혁) 영조는 액성툴의 세금갑연과 같은 혜택 에푸 

는 것을 반대하는 신@뜰에게 백성을 두려워하랴고 알했다 재위 3년째인 lη7년에 그는 

‘나라에 큰 정사가 있었는데도 액성이 혜택을 받지 옷한다연 설로 백성과 함쩌 경사을 함 

껴한다는 의의가 없는 것-이라연서 액성들의 세금 갑연올 지시했다 신"틀이 국가의 재정 

난융 들어 이 지시를 반대하자 그는 -지극히 어리석으면서도 신명한 것이 액성이다[꽃잉 

而神켠 양m百!I1J 어떻게 그들융속일 수 았겠는가‘라며 세긍을 줄여줄 것을 하영했다{영 

조실록 3/ 1 01 1 계미) 여기서 보듯이 영조는 백성이 곁으로 보기에 어수륙해 보이지만 나핫 

일이 잘되고 있는지， 관리들이 속이고 있지 않은지릎 귀신 같이 쩨옳고 있다고 보았다 따 

라서 그를융 속이려 하지 알고， 흔충하연서 하늘。1 백성융 맡긴 이유를 생각하여 민생윷 

보살피라고역설했다 

흥미롭게도 "늘이 잉금융 안은 이유는 임금을 위한 게 아니고 액성융 위한 것이라는논 

리는 조선 초기 정도건의 생각이자 세종의 국왕판이도 했다 즉 세종은 ·민생틀이 하려고 

하는 일을 혼란스럽지 않게 하려고 임금올 세워서 다스리게 했다[1<生쥐잉x!!o;主乃亂 必立

장&而15.，(:](세종실록 lν6α0 임자r라고 알하연서 수령고소금지법’을 개정하게 했다 백 

성들의 억윷한사정올 듣고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랴는 주장이었다 세종。I .임 

금의 직책은 하늘융 대신하여 만울(찌物)올 다스리는 것[A깜之빠 代'>(lJ.物H종성륙 

09/08α9 갑신)"0]라고 보고， 노비나 감옥의 죄수， 어려진 아이와 같이(영조실록 811α6 경 

신)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쳐지에 놓인 자읍 우선적으로 올보는 정책올 시행한 것은 영초 

의‘보인론과성용하는정신인것이다 

영조의 보인혼은 고문제도 예지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는 1733년 여릎에 응올 뜨연서 

낙형(Jll에)의 고문 받는 죄수의 고홍을 생각했다 -폼뜬 종기가 정차 견디기 어려웅올 깨 

당고， 이어 우신년 국문할 때의 적수의 일을 생킥하연 나도 을혜 마응에 웅직임。1 일어난 

대영조실록 09/08122 경오) ’는 그의 말이 그것이다 백 주없)의 뜸올 마진 다음 그는 ·지 

난번 을사년( 1 725 영조 l년)에 이미 앙쉴R댔)을 제거했고 작년에 원입 대신(찌If大멍)의 

21) r앵자j 제성왕상(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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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달로 인해 포도갱(t.U1의 전도 주회(’9刀I허후)잉}의 형을 제거하였으니， 곧 이제 냥은 

것은 오직 낙형%에)분”이라연서 ‘영구히 낙형올 없애고 이것을 항규{뼈쩌)로 상으랴·고 

지시했다 잉장을바꾸어생협}는어진정치를행얼과관련해실천한것이다 

그러연 영초는 왜 스스료를 ‘위민의 군주로자처했올까? 그가 신하플 사이의 세력 초용 

을 용해 왕권을 강화하려 했던 부왕 숙종의 경올 걷지 않고， 백성을과 직정 만냥으로써 국 

왕의 위상을 바효 세우는 노선율 택한 것은 무엇 때운일까 여러 원인플올 들 수 있을 것이 

다 어머니가 천인(우수리)이라는 태생의 영퉁감과 노론만의 지지로 왕위에 올랐다는 갱 

당생 취약 때운에 더 많은 업척을 내야겠다는 풍기가 생겼을 수 있다 재위 초반의 일연의 

패서사건이나‘이인좌의 난 등의 반대 세력의 저항에 부딪치연서 액성들의 지지률 얻지 못 

하연 언제든지 왕위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위기강 때문일 수도 있다 그것도 아니연 조선 

후기의 연화된 민의 의식， 즉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법올 이 

용하는 의식의 연화(초윤선 2에'5 ， 1 9)"응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운일까 아마도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영조로 하여금 재위 기간 내내 잠시도 쉬지 않는 무일 

(:I!;i!!;)의 군주가 되게 했올 것이다 

그런데 띨자는 영조가 국왕의 책우흘 ‘민생 보안’이라 알하고 백성을올 정외하는 정책을 

멸치게 왼 배정에는 유학〈댐쟁)의 영향이 컸다고 딴단한다 ‘학자군주’률 자쳐했던 영조는 

정연 둥에서 부단히 학습했고(권연용 1989), 중국의 요순{양용)과 조선의 세종대땅융 모텔 

삼아 위민의 군주상‘을 그려갔다 r영죠실록j에서 영조에 의해 언급되는 요순‘과 세종에 

대한 죠써깅액철 2010， 3 1ι322)에서 보듯이j 그는 유교 국가에서 가장 뛰어난 군주인 요 

순과 세종대왕올 준거군주로 삼았다 ‘뭇이 있으면 마칭내 이루어진다I有호없r연서 먼저 

돗을 농이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자주 말했던 것에서 룰 수 있듯이") 그는 역사에셔 좋게 

명가 받으려는 의식융 갖고 있었다 그러한 의식이 다른 여러 요소와 철합되어 그를 ‘위민 

의 군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올 것으로 생각한다 

22) 죄인의 두 다리용 묶고 그 릉애 두개의 주릿대활 가위 모양으로 끼우고 비트는 갱영 일영 가새 

주려 

23) 영죠 r어제유지경성문한(1lP~￥ï~용$.뻐00，영죠 50년 3월 17일져{장서각 K4-3766(37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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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는말 

이상에서 살여본 바와 갈이， 영조는 위 아래로 정치적 균영과 한신 구조 속에서 왕위에 

융라， 랑명책과 함째 판형의 재딴 판절융 내혔다 그리고 그 재판의 륙정옹 첫째， 국가기강 

。1나 강상윤리애 대한 엉죄에 대한 엉앵판절로， 툴째， 민생판련 엉죄는 관대함으로， 셋째， 

엉적용의엄격항보다는사회기용의진작융우선시하는판절로요약항수있다 그리고넷 

째， 고문제도의 예지 둥사엉제도의 깨선은 액성을의 부모호서 백성등의 생영과생활올 보 

호하려는 보인롱에서 비훗핀 것으로 판단된다 영조는 -옛날 어진 입금률은 앵벌융 잭용 

할 때 자마하지 뭇한마응이 있었다(영조심륙 2f51! 기혜r연서 액성의 잉장에서 언저 혀 아 

려 보는 마용융 가졌다 욕사가 지제되어 피혜용 입는 백성올 중이기 위해 모든 사건올 10 

일 아다 기록히때 임금에게 보고하게 한 것이냐” 적제되는 회수가 없도혹 당당 관리률 분 

속시켜 신속히 조사하도록 한 것도 그런 마용에서 비롯된 것이다 

‘차마 하지 옷하는 마응’으로 취약한 액생융의 처지를 깨선하려는 영조의 노력은 재위 

중안부{2ι，]0년) 이후 일현의 깨혁정책(균역엉， 청찌천 준천 풍)으로도 나타났는여1. 이 때 

액성률의 객극적인 협죠는 그의 ‘보인흔’과‘용포흔‘ 동에 헝잉은 것이라항수 었다 

한가지 인상척인 것은 재딴에 임하는 영초의 자세인데， 그는 사죄사건융 판결하연서 강 

상죄인이 않옹 것은 국왕인 자신이 잠옷 다스었기 때문이라고 부끄러워하곤 했다 그는 

재위 7년째인 1731 년 겨울에 엣날 한나라 때 영천 태수용 지낸 한연수가 그 고용에 엉죄 

사건이 않은 것융 부끄러워해 문융 당아걸고 자기 허울올 겔책한 것용 상기하연서 ·나부 

터 스스로 안성하겠다-고 말했다 위로부터 언저 -교화를 밝재- 하고， 나아가 지방의 판장 

샤와 수령도 그 마음융 이어받아 실앵해 올 것융 당부했대영조셜록 711ν13 잉인) 이처럽 

냐쳐엉 안성하는 태도는 유교적 리더싱의 혹징이기도 한데， 그는 등융 뜨연서 악형(생에) 

의 고문 받는 죄수을생각해 그 고문 제도용 긍지했다 

이쳐럽 자기로부터 반성하고， 상대방의 입장어 서 형벌을 생각하는 영조의 어진 마음과， 

백성이 어리석어 보이나 실로 신영한존재 라는 신중한 태도가 재위 기간에 않은 액성들의 

강화융 장러 일으졌다 국땅의 갱당성융 부갱o.는 패서가 나울고， 재위기간 내내 계속된 

기근과 전영영으호 기민이 속융하는 난국에서도 많은 액생들이 갱셰션 춘천과 균역엉 둥 

24) r속예천j 영션 ìJt엉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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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책에 창여한 것은 영조의 그런 흉흉의 갱신에서 비롯되었다는 게 휠자의 판단이다 

특이한 것은 영조시대 백성등의 상당한 수준의 엉 지식인데， 그 당시 백성들이 법과 판 

혜에 대해 무지하다는 주장(정약용 1999， 20-21)과 달리， 자신의 억울항을 풍기 위해 적극 

사엉 절차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살인 사건에 연루왼 백성이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 

해 원엉올 바꾸거나， 주인을 고발하지 옷하게 한 명융올 여하기 위혜 주인의 통생을 고방 

해서 자기 아버지 피살사건을 조사하게 한 정우 둥이 그 여 이다 양반의 여영집 탈취을 엄 

급한 국왕의 명령을 역이용해 잔반(Wif)의 집을 빼앗은 경우도 있다 ‘양반왼 자가 셜혹 

백성툴의 집과 재산을 빼앗으려 할 정우 액성들은 반드시 법조(않엠)에 고말한다’는 기록 

이 그런 분위기흘 말해준다"' 다른 한연 이 시기 백성들이 송사 절과에 숭복하지 않는 태 

도도 인상적이다 백성들은 낙송(않짧)，’ 즉，송사에서 진 이후에도 그 결과에 숭복하지 않 

고 계속해서 송사흘 갤거나， 신문고툴 지거나， 왕의 챙자시에 척쟁 상언하는 일이 많았다 

-무룻 상언 층에는 노비， 전당 퉁에 관한 송사로서 비록 세 언 패소한 것일지라도 요챙올 

바래서 빈번히 상언합니다”에라는 기록이 그것이다 그러다보니 한번 송사가 있게 되면 온 

마융이 예허가 왼다는 지적까지 나올 갱도었다27)~택인들의 때배를 인정하지 특성올 역 

사속에서발견하는듯한느낌인데，이에대해서는추후연구를흥해서구체적으로살피려 

고한다 

25) r.f:*:홈연j장긍위'/:1M!)， 얘"*용 1~1*>lÀ 

2이 ’k홈연j 고융위~.ffiI)， 빼i.$: e. 三n앙꺼lln，Til운 t2 

루고일 2010년 1 ’월 30일 

심사일 2010년 12월 13일 

거애확정일 201 1년 1월 3일 

27) 조윤션은 액성등의 상당한엉 지식의 결과악용외는사예도 않았지만， 그것융-다투기 종4아하고 

상대망융곤정에 빠뜨리경 바라는 민의 나은융성 때문-으로 보아서는 안 원다고 알한다 즉 액 

생툴이소송얘 기어코이기려고하는것은-<1찮은소송대상응이문제가되는것이아니라도리 

어 이상적인 목적，즉 인칙 그자체와그 인격에 수반되는 엉 강정이- 충요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선후7) 인의 ‘호휩싸앙) 융속은 나븐 용성 의 결과가아니라， 자기의 권리와 인력애 대한， 그 

리고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갱당한 방어의 노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조용선 199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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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King Young-jo’s Notion 
on the Law and People: 

Focused on the Judicial Precedents 

Hyun Mo Park I 싸뼈얘마01 K~뻐S뼈ies 

Kîng Young-jo, the 21st king of Chosun Dynastι adjudicat어 upon the 130 cases of mur

der durîng his reign (1724-1776). The characteristics of jud κ al verdicts are as follow: first, 

he, on the onc hand, sentenced 10 severe punishment on the prisoners who had transgressed 

moral laws and commined the treacherous behavior. On the olher hand, he demanded a 

mild punishment for the liveliho여 crimes. Second, he lay more stress on the soc띠1 morale 

than on the mechanical applκation of law. He worked ha어 10 realize 'hurnane and also ju…‘ 
community rather than only just society. 

Keywords: King Young-jo, judicial decision, 'humane and also just' communilι liveli 

h∞d crin… 




